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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장애인운동은 1975년 UN의 장애인인권선언 이후, 장애인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인권규범의 도입 이전에도 사회

적으로 장애인에 한 배려가 측은지심 혹은 선행(善行)이란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한 법

적 규범이 생성되고, 이에 근간해 권리 규범이 확산되어갔다. 펑치아오 

지역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반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

임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운동이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있던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에 한 규제가 폐지

되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은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지역의 단체들이 연합

해서 잔장연맹이 설립되고, 이들은 장애인관련법을 실질화하고 체계화하

는 데 역할한다. 잔장연맹의 활동은 시민사회 역에서 다른 사회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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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만의 장애인의 인권운동 발달사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구조 변

동을 경험했다. 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화, 탈식민화, 군사독재

와 권위주의 통치를 겪었으며, 민주화 과정 그리고 신자유주의화를 경험

하 는데 그런 거시적 역사 변동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소수자들의 인권

운동이 존재했다. 만 사회의 장애인 인권운동의 핵심적 성과는 장애인

에 한 사회적 제도와 시선을 자선적 시각에서 권리에 입각한 패러다임

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역에 해서는 자선

과 시혜주의적 시각이 작동하거나 혹은 온정주의적인 역 혹은 복지의 

특수한 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도

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했다. 또한 활동 초기부터 회원의 모집을 

통한 자발적 조직, 재원 마련 등은 풀뿌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전개된 무장애환경운동에서 드러나

듯이 장애인 권리에 해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속에서 의제화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운동은 자체적 조직자립에 기반한 생활세계 

속의 중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특징은 자생

성과 포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동단체가 다소 이익집단화되어 

있는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에 해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장애인, 인권, 무장애환경, 만,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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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과 권리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만에서 장애인에 한 사회적 개입은 식민통치시기 일본 제국주

의와 선교사로 매개된 근 적 사회사업과 특수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권위주의 시기의 시혜주의적인 자선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1975년 세계

장애인인권선언의 제정 이후, 국제규범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1981년 장애인 관련 복지법이 제정되

기도 했다. 이후 사회의 민주화 ․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에 

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인권운동과 교육권운동

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 중 직업과 관련된 역인,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 독점에 한 판결이 한국에서는 합헌으로 유지되

고 있는 반면, 만에서는 위헌 판결이 되어 안마사업에 한 시각장애

인의 독점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 권리보호가 

선진적이라고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만의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보호직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거나, 혹은 안마업의 의료체계와 시장에서의 위상이 상이하

거나, 혹은 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전략과 방향이 상이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화, 탈식민화, 권위주의 통치, 민주화, 신자유주의 

등 유사한 사회적 구조변동과 경로에도 불구하고 만의 장애인이 사회

와 통합된 방식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만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형성되어온 과정에 한 

이해를 통해 만 사회의 소수자의 정치에 한 이해를 도모해 만과 

한국에서의 소수자 정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만의 장애인 인권운동이 사회변동에 따라 형성, 제

도화, 발전 ․ 확산된 과정을 만의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만을 방문해 만 장애인단체 등을 만나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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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했으며, 만 장애인 인권 및 복지 관련 자료와 2차 문헌에 기반

해 연구했다. 

2. 대만의 복지운동과 장애인 인권운동

만의 사회운동은 정치적 의제에 한 운동뿐 아니라, 생활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만 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사회복지(福利)
1)
운동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런 복지운동의 활성화가 만의 사회운동이 결여한 것

이 아니라, 만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적인 시민사

회 연구자인 샤오신황(蕭新煌)은 시민사회의 활동 중 다양한 비정부기구

의 활동이 활성화된 상황에 해, 생활 역에서의 시민사회의 활동은 국

가권력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권위주

의 정부 시절, 국민당에 의해 많은 관변단체들이 형성되었고, 시민사회

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한 관변조직들도 존재했다. 비정부기구들

의 활동은 중앙주도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자생적

인 운동으로 출발했고, 서구의 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UN에서의 공식적 지위를 획득한 후, 만에 UN관련 혹은 

국제적인 비정부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NGO

들의 활동이 지역화되었으며 또한 토착적인 성격을 갖고 발전했다. 만

1) 만 및 중국어 언어권에서는 “welfare”를 복리(福利)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복지도 역시 “welfare”의 번역어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식 번역을 따라 복지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정근식 ․ 주윤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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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GO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정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7년 계엄령이 해

제된 후, 다양한 사회운동과 조직이 활성화되었는데, 운동단체들은 기금

회, 연맹, 재단 등의 방식으로 존재했다. 이들은 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운 되는 경우가 다수(蕭新煌 ․ 林國明 2000) 다.

박윤철(2012, 152)은 만 사회운동에 한 연구에서 “ 만의 사회

운동은 1987년 군사계엄 해제 이후 일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동

원능력을 갖추게 되어, 상당 부분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압력으로 작용하

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운동이 정치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만 사회운동은 정치지향적이고 거시적 담론이 완화되었으며 점

차로 미시적인 사회 서비스나 생활세계에 한 관심을 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와 결하여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보다, 생활세

계 지향의 운동으로 존재하며, 장애인 운동은 이런 생활세계의 운동에 

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이 등장하고 본격화되는 것은 만은 중

국과의 실질적인 냉전상황이 해소되었으며, 또한 한국사회처럼 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나 의제 설정이 보다 

생활정치적인 측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운동 중 장애인 복지운동은 가장 일찍 시작했

으며, 향력이 가장 큰 것이다. 사회운동 연구자인 샤오신황은 표적

인 장애인운동으로 지적장애자 가족운동, 장애인 복리운동, 식물인간 등 

세 가지(蕭新煌 ․ 林國明 2000)를 꼽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역에 한 권리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 권리운동의 

특징에 해 장흥하오(張恆豪 2011)는 이것은 일종의 신사회운동적인 성

격으로 자선단체들이 복지단체, 인권단체로 전환되어간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운동의 의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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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통해 사회에 한 비판적 성격을 갖고 반패권적(반헤게모니적) 

사고를 보여준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상신체 중심의 신체능력주의에 

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한다. 또한 후기물질주의시 에서 부각되고 있

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려하는 운동이라 주장한다. 또한 장애권리

운동은 적극적이고, 국제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

며, 신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장애인 인권운동

은 신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만 내에서는 장애인권운동

에 한 연구가 사회정책, 사회복지 연구자들뿐 아니라 샤오신황, 장흥

하오 등 사회학자들에 의해 장애인 인권운동이 연구되고 있다. 장흥하오

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의 장애인 인권운동의 쟁점을 정리한다. 특히 

만의 민주화 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만의 장애인 운동의 발전사를 고

찰하고 있다. 

또한 왕구어위(王國羽 2012) 등 사회학자들은 장애 연구를 시민권과 

인권의 차원에서 볼 것을 주장하며 기존의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의 전문

화된 관점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만 사회 내에서 장애 개념의 형성

과 변화, 장애 관련 입법, 노동 및 취업 등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필리온(Phillion 2010)은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에 의

해 사회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회운동을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

운동에 해 분석하고 있다. 장애인 운동 단체들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자신들을 재정의하면서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로 인해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운동가들은 “사회운동적”인 

지향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복지 역에서의 복

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경향들은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연구경향을 반 하는 것이다. 장애학은 장애연구가 의료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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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책의 분야만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 역으로

서, 장애를 형성하고 장애란 범주를 제도화하는 사회 구조에 해 비판

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가 단순히 신체적 결여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주장(김도현 2011)한다. 

만 장애인 인권운동에 한 연구에는 장애학의 시각이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인권의 1세  인권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주장보다는 사회적 ․ 경제적 권리에 한 주장이 활성화된 편이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복지권에 한 주장이 핵심적이다. 기존에 시혜적이

고 자선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권리에 기반한 접근(조효제 2007, 316)”

으로 사회정책과 복지 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권리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장애에 한 사회적 모델(Oliver 1990) 논

의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장애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장애인의 평등

한 생활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잠재성이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란 시각이 있다(Stein 2007). 한국에

서는 이런 사회적 모델이 당사자주의, 즉 장애인의 문제에 해 전문가

중심주의가 아닌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기

도 했다. 장애인의 인권운동은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에 한 요구를 통해 

복지권을 확장시켜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간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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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장애인의 개관

1) 전통적인 장애인 관념

전통적으로 만은 중국문화권에 속하기에, 예기(禮記)에 등장하

는 환과고독이 장애인 돌봄에 한 사회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예기의 

｢예운(禮運)｣ 편에 의하면 “환과고독(鰥寡孤獨)과 장애인들을 수양하는 

것이, 이것을 동(大同)이라 한다.” 왕도정치를 구현하는 이상적 사회

에는 몸둘 곳이 없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공적으로 구제되

어야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념으로 존재했다. 장애인, 환과고독 등에 

한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사회는 동사회의 기본 조건이었던 셈이

다(정근식 ․ 주윤정 2013). 유교 사회 속에서 약자들에 한 돌봄은 자의

적인 자선이 아니라,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원리로 인식

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예기의 “환과고독” 논의와 맹자의 “측은지

심”은 장애인에 한 돌봄에 한 사회적 필요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만사회에서 장애인에 한 전통적인 시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인

용이 되고 있다. 첫째로는 환과고독에 한 돌봄의 의무를 국가가 담당

해야 된다는 차원의 논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의 상으로 장애인

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전통적 수양의 관념에 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 전통사회의 장애인 관념은 한편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한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적 능력을 

결여했다고 보는 것에 한 비판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언급(Chang 

2007, 5)되었다고 한다. 이런 유교적 사상 이외에 생활세계에서는 불교

의 인과응보관념이 향을 주면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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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이며 가족의 문제로, 개인과 가족이 구제해야 하는 결함과 불행

으로 인식되었다.

일제시기 이전, 청의 지배하에서는 당시 중국에서 활발히 활성화되

어있던 구제단체인 선회선당이란 단체, 특히 보제회라는 단체를 통해 심

신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이 있었다. 일제의 식민화와 선교사들의 활동

이 시작되며, 선교사들에 의한 맹인교육, 장애인 교육이 시작되었고, 점

차 장애인에 한 사회적 관심이 등장하기 시작(臺灣慈善 四百年 2006)

했다. 전통시 부터 식민통치기까지 장애인은 자선과 선행(善行)의 상

이라는 시각이 강하게 존재했고 식민통치를 통해 이것이 강화되었다. 

2) 대만의 복지발전과 장애인 인구 구성

만은 2차 세계 전 이후 국방비가 전체예산의 85%에서 90% 정도

에 이르러 사회복지에 한 예산은 전무했다고 한다. 만의 사회복지 

정책은 손문의 민생주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삼민주의 중 한 원리인 민

생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한 국가의 돌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이 

되었다. 1980년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제정했지만, 이는 재원 마련 없

이, 단편적이고 최소의 자원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80년에

는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984년에는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87

년 이후 계엄령 해제 이후, 정당정치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가 본격적으

로 중시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농어민 의료보험법, 1994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법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1988년에는 근로자 의

료보험법, 1990년에는 장애인복지법, 1993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수정 ․ 
보완(진기남 1996)되었다. 1990년 ~2000년 에 사회복지법이 제정되

고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의 황금기 10년”이라고 불리웠다. 사회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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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책임이란 사회복지 의식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만에서 장애인 관련한 표적인 법으로는 심신장애자권익보장법, 심

신장애보호법등이 있다. 전자의 법은 심심장애인들이 “사회, 정치, 경

제, 문화 등의 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자립을 발전시키

기 위한 법이다”(周月清 ․ 朱貽莊 2011, 3).

만의 장애인 인구수는 2011년 만 내정부(內政部)통계에 의하면 

1,085,000명이 심신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장애인

이 35.8%이며, 기관장애가 11.38%이다. 청각장애는 10.89%, 정신장애인

이 10.34%, 중복장애가 10.25%이다. 후천적 장애가 46.95%이고, 선천성 

장애가 16.35%이다. 장애인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新)타이베

이시로 전체 장애인구의 11.88%가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 중 남성은 

57.24%이고, 여성은 42.76%이다. 장애인 인구는 65세 이상인 경우가 

36%이며, 45세와 65세 사이 인구는 35.79%이다. 장애인 인구 중 상이군

인이 2.58%이고, 소수민족도 1.69%이다. 장애인구의 92.84%가 자가로 

거주하고 있으며, 6.82%만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거주자

는 주로 식물인간 54.71%, 치매환자 24.50%, 만성정신병자 16%2)
 등으

로 중증장애인이거나 독자적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 

2) 內政部 行政院勞工委員會, 中華民國 100年身心障礙者生活狀況及各項需求評估調查報告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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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제도화

만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1980년  

이후부터이다. 인권과 권리의 개념이 1975년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수립 

이후 만사회에 도입이 되면서, 장애인 권리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입

법화되었다. 한편 사회운동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한 인식이 

시민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만의 장애인 운동은 만에서 활발하

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운동 중의 하나인데 하는데, “잔장(殘障, 장애

인) 복지운동은 사회복지운동 중 발전이 가장 빠르며 향도 크다. 장애

인 인권운동 역에는 세 개의 운동의 흐름이 존재한다. 지적 장애인 가

족 운동, 장애인 복지운동, 식물인간의 운동 등이 있다. 이는 사회적 약

자와 사회사업가가 공동 발의한 것이다. 당시 여러 사회운동과 같이 이

루어졌다. 운동 내외부에 한 자원 동원능력이 낮은 운동이라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 운동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운동의 세를 확장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운동이기도 하다. 인권운동 단체의 수가 증가했으며, 새

로운 의제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사회복리입법 정책의 변화를 추

동하는 데 일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蕭新煌 ․ 林國明 2000, 36)” 장

애인 복지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당시의 신사회운동, 소비자 운동, 지

방환경 보존운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특정한 이념주도형으로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에 한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차로 

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장애인의 인권 개념은 국제인권규범의 

확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국제인권 규범이 확산되더라도, 그것이 실질

화될 수 있는 사회적 계기들이 필요했다. 이런 인권이 실제로 문제가 되

는 사회적 계기들을 통해, 문헌상의 규범들이 실제 사회 속에서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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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제도화되었다. 사회변동에 따라 사회에서 실제 발생하는 각종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운동이 조직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인

권운동의 맹아기, 제도화기, 발전기 등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맹아기에는 인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또한 제도화기에는 여러 단체

들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발전과 확산기에는 그동안 잠재되었던 

다양한 인권적 주장이 제기되고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1)　장애인 권리 인식의 맹아기(1980~1981)

만에서 1980년  이전에는 심신장애자는 사회에서 의존적인 존재

로 인식되었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의 다수는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 

내의 돌봄의 상이 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 당시 시각장애인 등

에 해서는 선교사 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었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 만의 광복 이후에, 국민당 정부가 고도의 경제성장

을 이룩한 이후, 소극적으로 사회구제 시책을 심신장애자에게 부분적으

로 실시하기도 했다. 불교의 향 등 종교적 관념으로 인해 혹은 사회 

관습적으로 장애인 문제는 “개인화”되고 “은닉화”되었으며, 장애인 문제

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은 다소 미약했다. 심신장애자의 권익은 

소수 인구집단의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국가

정책의 결정이 소수 당국 관료의 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구의 구성원들에 향을 주는 문제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개인적 문제이자 개인적 불행으로 인식
3)
되었다. 

1980년에 장애인복지법(殘障福利法), 노인복지법(老人福利法), 사회

3) http://disable.yam.org.tw/book/export/html/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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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법(社會救助法) 등이 입법
4)
되며 장애인에 한 권리주장의 근거가 

체계화되었다. 이 시기는 만에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변화하는 자유화

의 시점이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殘障年鑑 2011). 사회에 어느 정도

의 자유로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여, 계엄체제하에서지만 민간의 자력

구제 및 여러 활동들이 어느 정도 담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배

경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권리운동을 시작했으며, 기존의 장애인 

정책이 자선을 중심으로 한 시혜주의라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런 운동

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심신장애자와 그 가족이 당사자가 되어 심심장애

자가 향유해야 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장애가 개인적 

책임이자 불행이라는 기존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도전하기 시작
5)
했다. 당

시에 법에 규정된 장애인은 시각, 청각 장애, 기능장애, 지체장애, 지능

부족, 다중 장애(殘障年鑑 2011, 8) 등이었다. 

1975년 UN “장애인권리선언” 이후, 만 정부는 국제추세를 따라 

1980년에 장애인복지법(殘障福利法)을 제정했다. 당시 만은 UN에서 

탈퇴한 상태 지만, 국제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갱생, 장애자 생활상의 

곤란 및 도전을 이전에는 장애자 본인의 책임하에 두던 것으로, 국가사

회에 하여 장애인에 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다. 법률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명문으로 규정이 된 것이다. 이는 장애

인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Chang 2007)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4)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제정되었다. 당시 외교문서에 의하면, 한국과 만 양국은 법의 제정을 위해 논의했었다. 

한국에서도 군사정권이 취약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과 복지를 강조했고, 장애자복지

법 제정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5) http://disable.yam.org.tw/book/export/html/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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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헌법에서 개인적 권리를 보장했지만, 장애인의 권리가 법적으

로 보장된 것은 법의 제정 이후라고 평가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손문의 사회정책 사상과 중국 국민당의 당강령, 전국 표회의 

의제, 중화민국헌법 중 “민생주의 현단계 사회정책강령”, “현단계 사회

건설강령” 등이 장애인 구제와 보호의 법적 기반(林萬億 1995, 15)이었

다. 노인 양로, 고아, 장애인의 경우는 모두 민생주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했다. 민생주의는 손문의 삼민주의의 핵심원리로 장애인복

지법은 사회구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게 법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 평등한 공민의 권

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규범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되는 등 외부에서 인권규범과 법규범이 이식된 이후, 점차적으로 심신장

애자들의 자아 인식과 여러 계기를 통해 사회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운동이 싹틀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는데, 

1980년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의 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심

신장애자의 인격 및 합법적인 권익은 응당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身心障礙者之人格及合法權益, 應受尊重與保障, 不

得歧視)”6)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장애인복지법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구현

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각장애인의 안

마사업 독점에 한 규정만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업에 한 유보적 권리가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이 보장되었다.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활성화되어갔는데, 권리의식이 활

6) http://disable.yam.org.tw/book/export/html/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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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로 1984년에 개최된 장애인 인권 좌담회

가 있다. 좌담회에는 교육부 전문위원, 지체장애인 표, 타이베이시 사

회국부장, 지능장애부모 표, 지체장애 표, 중국인권협회 감사 등이 참

가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권, 취업권 등에 한 논의를 전개했다. 기존의 

장애인에 한 시각이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비롯되었다면, 인권이 

발전하는 시 가 되면서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부와 사회의 보호, 치료 

등에 한 권리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경제 등 역시 모두 

권리의 일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 인권

의 구현이 삼민주의(三民主義)의 구현이라고 인식
7)
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장애인에 한 도움이 일종의 “선행(善行)”이었다고 생각

되었다. 하지만 이제 정부부문에서 장애인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이 향유하는 권리라는 생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좌담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구적 개념의 인권이 제도로 도입되었지

만, 또한 그것이 기존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측은지심”, 혹은 “선행”이

란 방식
8)
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결짓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서

구에서 이식된 관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의 관행과 문화

와 적극적으로 연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만 사회에 작동하고 있던 

전통적인 관습과 서구에서 주입된 인권 개념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존재

하는 한편, 만의 장애인 인권운동에는 기금회 설립 등 자발적인 자조

체계가 비교적 활성화(蕭新煌 ․ 林國明 2000)되어 있다.

1980년  이전에는 자선과 복지 관련기구들이 장애인에 한 돌봄

을 주로 담당했다. 그래서 각종 민간단체들이 복지 역에서 장애인을 돌

7) ｢殘障同胞人權 座談會紀錄｣(1984.5).
8) ｢殘障同胞人權 座談會紀錄｣(1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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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역할을 했다. 특히 소수의 기독교 단체 등이 장애인 복지 관련 활동

을 담당하고 있었다. 민간에서 특수학교 등이 운 되고 있었다. 1980년 

이후부터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가 등장했고, 이후 인권운동이 활성

화되는 측면이 있다. 초기 만의 장애인 운동에서 기독교 단체의 활동

이 중요했다. 요인발달센터(1972), 인애발달센터(1975), 어린이발달센터

가 1981년에 세워졌고, 특수학교 전문가들이 장애인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
9)
했다. 

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선구적인 인물인 류샤(劉俠 1942~2003)는 

이 시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생명

의 노래(杏林子生命歌)란 책을 출판하면서 유명한 지체장애인 작가가 

되었다. 1982년에는 자신의 인세를 기부하여 에덴기금회를 건립하여, 장

애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사회서비스 활동과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기

금회는 점차로 확장되어서 타이베이, 타이즁, 카오슝 등으로 타이완 전

역으로 확장되었다. 류샤는 기금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접근성, 편의시설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류샤는 이후 

천수이볜 총통의 자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류샤는 장애인의 권리개념

을 확장시키고 보급한 인물로 평가(Chang 2007, 10-12)되고 있다. 

1980년 에는 류샤가 시작한 기금회 이외에도 장애인의 활동을 돕

는 양광기금회가 1981년에 설립되었다. 양광기금회(陽光基金會)는 리윈

이라는 라디오 진행자가 화상 장애인의 글을 방송에서 읽으면서, 화상 

장애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들

이 장애인이라는 시각이 발생하며 화상장애인을 돕기 위해 형성되었다. 

양광기금회는 안면장애, 화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

9) http://disable.yam.org.tw/book/export/html/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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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殘障年鑑 2011, 114)을 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운동에 한 표적인 촉매는 펑치아오(楓橋) 지역의 장

애인 차별문제 다. 1982년 만의 펑치아오 지역에서 지적장애인 데이

케어 사태의 문제가 발생했다. 펑치아오 지역으로 지적장애인 복지기관

을 이전하려고 했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지적장애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반 를 시작했다. 이런 항의가 몇 달 동안 지속되었고, 동네주민들

은 건설공사 등을 방해하며 센터의 핵심시설들을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동네의 생활환경을 망치고 동네에서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전에 향을 줄 것(殘障年鑑 2011, 114)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지역과 지역주민의 반 에 항해, 일곱 명의 부모 표

들이 서명운동을 펼쳤다. 당시 만의 총통이었던 장징궈(蔣經國)에게 

5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정부가 장애인 아동들의 지위를 보장하라

고 청원했다. 이것이 만 역사에서, 장애인권리에 한 첫 번째로 기록

된 집단행동이었다고 한다. 

그 후 정부의 강한 지원과 개입으로 인해 이 발달센터는 1983년 6월 

24일에 설립(Chang 2009, 37-38; Tsai and Ho 2010; 殘障年鑑 2011)된

다. 이는 만 장애인들의 교육권과 사회통합 권리를 사회에 의제화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고, 이를 국가가 개입해서 처리

한 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들과, 활

동들이 사회에 새로운 관념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매년 많은 기부금이 

펑치아오 장애인센터에게 보내져서 금전적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와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드러

나게 되었다. 이후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부모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시

작되었으며, 이것이 최초로 기록된 사례로, 이는 만에서 장애인들의 사

회적인 격리를 해결해낸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Tsai and Ho 201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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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향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장애

가 있는 아동들의 권리에 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육받을 

권리와 공동체 안에 속한 권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장애

인 권리문제에 한 다양한 세미나와 공공포럼 등이 개최되기 시작했다. 

양광기금회, 에덴기금회 등이 장애인 권리문제에 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林昭吟 ․ 張恆豪 ․ 蘇峰山 2012)했다. 

1984년에는 지적장애인부모회의가 설립되어 교육권에 한 주장을 

시작했다. 만에도 의무교육제도가 있었지만, 지적장애인 아동들이 학

교에 가서 실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지적장애인들

이 국민으로서의 국민권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84

년 특수교육법 입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입법 심사를 하기 시작했

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적장

애자들은 부모회의 기반하에서 활동하기 시작(蕭新煌 ․ 林國明 2000, 38)했

다. 하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정치 풍토 속에서 압력을 받게 되었고, 운동

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압력이 존재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규정에만 의거해서 장애인의 교육을 관리하려 했을 뿐, 장애인

이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등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에 

해 구체적인 교육자재, 설비, 교과서, 교사 충원 등에 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1980년~1987년 시기의 장애인들의 권리운동은 주로 기독교 

단체와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이 주도했지만 점차로 장애인 당사자와 부

모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부모들은 장애아동들

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다. 장애아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등교를 위해 특수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殘障年鑑 201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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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의 부모들의 시위, 활동 등으로 인해 1987년 만 정

부는 부모들을 위한 공공포럼을 개최했다. 그래서 신루(心路)라는 잡

지의 발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1) 장애에 한 진보적 개념을 소통, 

2) 부모의 목소리를 알림, 3)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복무함이 주 

활동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로문교기금회의 창설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지만, 계엄령으로 인해 민간단체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법적인 협회로 구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張恆豪 2011, 140).

심로문교기금회의 설립 이후, 만 각지에서 부모 단체들의 성립이 

되어 지방정부를 상으로 인권운동을 하고, 중앙정부에 항해 목소리

를 내며 활동하기 시작했다. 교육에 한 요구 이외에도, 정부의 교육활

동과 복지 관련 정책활동에 해 감독하는 역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런 지적장애인 부모 단체와 기금회의 성격은 같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양자는 하나 지만,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했다. 교육부, 내정부, 입법원 

등 중앙정부에 한 청원은 부모회의 총회가 담당해서 활동을 했으며 기

금회는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역을 담당했다. 민간사회복지운동의 

역에서는 이런 장애인 부모 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발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蕭新煌 ․ 林國明 2000, 35). 1980년  초중반은 만 장애인 인권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것이 각종 사회적 계기로 인해 확산되기 시

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 권리운동의 연대와 제도화: 1988년~1990년대 중반

1987년 계엄령의 폐지로 인해, 이후 만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만 장애인 인권운동(1980년대~2000년대)과 복지권의 형성과정   355

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국복권은 정부가 운 하고 장애인들이 주

로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87년 이후 애국복권이 각종 불법, 폭력

배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에 의해서 갑자기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복권판매가 중단되었다. 복권 사업에서의 사행성 문제

나 도박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복권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장애인

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복권 판매는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직업 중의 하나 다. 이 사태에

서 직업을 잃은 장애인들이 에덴기금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류샤가 중심

이 되어 활동하던 에덴기금회는 이를 장애인 권리운동이 새롭게 조직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에덴기금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원을 조직하

고 청문회 등을 개최했다. 복권 사업의 종식과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

려움을 겪게 되면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장

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때문이란 것이 분명해진 계기를 제공했

다(殘障年鑑 2011). 장애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이 인식

되기 시작하는 계기 다. 장애인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분명

해지면서,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사회단체로 재구성하며, 정부가 장애인

을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다(Phillion 2010). 당시 40

여 개의 장애인단체들이 가두에서 정부에 항의했다. 이후 정부는 장애인

복지법을 수정하고, 장애인의 취업에 한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

다. 이는 장애인단체들이 주도한 최초의 가두시위 으며, 5~6백 명의 장

애인 표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런 다방면의 운동이 장애인 복지법 개

정을 이끌어낸 주요한 원인(殘障年鑑 2011; Tsai and Ho 2010)이 되었다. 

이 시기는 ｢자선에서 권리로｣란 방식으로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

이 명확해지며 직업권, 참정권 등이 요구되기 시작하 다. 1980년  중

후반은 만 정치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1987년 계엄령의 종식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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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의미했으며, 가두시위가 많아졌다. 계엄령

의 해제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장애인들

의 인권 ․ 복지 관련 활동도 활발해지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는 민간단체의 활동들이 다소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주화 이후 

활발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자조협회가 법적인 기구로 재조직화되었다. 

장애인 인권운동단체들이 팽창했고 다양화되었다. 이전에는 전문가들이 

이런 활동을 주도했다면, 점차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

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적 권

리와 복리를 위해 노력(Tsai and Ho 2010)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권리의식

이 재조직되었다. 이전 시기까지 장애인 문제에 한 운동가들이 복지기

관, 자선기구 등 전문가 중심적이었다면, 점차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

리주장이 강화되었다. 

장애인 인권운동의 핵심목표는 교육, 노동, 동등한 정치적 기회로 

설정되었다. 특히 1989년에 류샤를 중심으로, 국내 70여 장애인 관련 단체

를 모아 장애인복지법 개정행동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전
국 민간단체 잔장연맹(全國性民間團體聯盟組織)｣으로 개칭되었다가, ｢중
화민국잔장연맹(中華民國殘障聯盟)｣이 설립(謝東儒 et al. 2005, 302)되

었다. 중화민국 잔장연맹은 1990년에 성립되어 “심신장애자의 인권을 쟁

취하고,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
10)
로 했다. 이 시기에 

장애인 복리관련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단체의 노력의 결과 다(周月清 ․ 朱貽莊 2011, 15). 잔장연맹의 

활동은 장애인단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가능해졌다. 이후 참정권 등의 

문제 등에 개입했으며,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

10) http://www.enable.org.tw/e-0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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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활동 목적이었다. 1995년 이후에는 환경의 변화와 지방단체의 성장으

로 인해, 잔장연맹의 형태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전국 장애인단체의 네

트워크 건립과 지방단체 활동 건설에 노력했다.

만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운동 중심의 사회단체들이 “공식적

이고 합법적인 비정부 비 리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노

동자, 농민 부녀, 장애자, 원주민 등 계급 및 복지 중심의 사회운동” 등

은 정식 기구화되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기금회의 방식으로 발전했다

고 한다. 이런 기금회의 재원은 체로 70% 이상이 독립적인 자금 출처

를 가졌다고 한다(박윤철 2003, 27). 이렇게 자생적으로 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식은 사회에 상호부조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장애인단체들도 회원을 통해 운 이 되며, 비교적 자생적 운동역량

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인 인권운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중매체를 통해 장애

인 문제를 자선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권리의 문제로 인식되게 시작되었

다. “장애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한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

다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시각이 점차로 확산
11)
되기 시작했다. 잔장연맹

이 성립 후, 잔장복리운동의 의제가 크게 발달하고 체계화되어갔다. 장

애인 인권운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며 운동의 새로운 의제를 지속적으로 

형성(蕭新煌 ․ 林國明 2000)해나갔다. 

이시기 제도화된 표적인 장애인단체로는 ｢중화민국 지적장애인부

모회｣가 있었는데, 점차 향력을 확 해서 전국단위의 단체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1992년 설립되어서, 1997년에는 37개의 지역 단체와 12개의 

기금회 등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2003년에는 회원수가 만 명가량이나 되

11) http://disable.yam.org.tw/node/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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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런 운동은 장애 정책 역에서 탈시설화, 자립생활 운동들을 진

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Chang 2009).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확산되는 데 큰 향을 끼쳤다. 이런 잔장연맹과 장애인 부모회의 구체

적인 의제설정과 법제도 개정 등의 활약은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다른 

인권단체들에게 활동모델이 되었다(Yu 2001, 182).

장애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운동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이 1989년 개

정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복지법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단체들

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정 10년 이후 장애인복지

법 17조에 장애인 고용에 한 규정이 생겨, 정부기관, 공사립학교 및 

공공 민간단위의 기관에서의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孫迺翊 2011, 30)했다. 이외에 개정에서 반 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는 장애인 개념의 확장이었는데, 안면장애, 뇌손상, 자폐, 알

츠하이머 등도 장애개념으로 포함되어 들어갔다. 협소했던 장애인 개념

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확장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인구에 

기초한 특수교육의 제공,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기

준을 설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에서의 체계화와 이

에 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한 것이 수정요구의 핵심사안이었다. 이후 

법은 1997년에 개정이 되면서 권리가 보다 실질화되어갔다. 사회정책학

자인 린만이(林萬億 2011, 173)는 1997년의 법안 개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 되고 법명이 ｢심신장애자보호법｣으로 전환되었으며, 의료,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복지기구 등 관련 주관기구의 임무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의의라고 밝혔다. 만에서 장애는 “잔장(殘障)”

이라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규정되던 것들이 장애자라는 방식으로 용어가 

현 화된 측면이 있다. ｢잔장복리법｣을 ｢심신장애자보호법｣(1997),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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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애자권익옹호법｣(2007)으로 개칭했다. 명칭의 변경은 장애인을 규

정하는 사회적 관념이 자선적인 것에서 보다 권리중심적인 것으로 변화

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인권운동의 결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에 한 권리 및 자격 

제한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학시험에서 장애인에 한 제

한이 폐지되었고, 1996년에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인 자격제한이 폐

지되었다. 또한 에덴기금회의 류샤가 입법의원 의원이 되고자 했지만, 

의원후보자의 학력에 한 자격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을 계기

로 정규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 피선거권에 한 논의가 제기되었

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에 입법원 의원 후보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장애인들에 한 실질적인 법적 환경에 

한 논의가 확산(殘障年鑑 2011)되었다. 

3) 장애인 인권운동의 발전과 확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이후

1990년  중반 이후 서구에서는 사회복지의 역이 신자유주의화되

며 사회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만에서는 오히려 

인권운동과 복지 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의 역이 재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 인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민주화로 

인해 단체의 활동의 역과 역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로 

표되는 시장화라는 것은 인권운동과 복지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

다. 이는 만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권리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실질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는 데 있

어서는 신자유주의의 벽(김도현 2009, 230)”이 존재한 “국제적 장애인 인

권운동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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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 장애인 조직들은 이런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운동 단체로 활동하며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에 저항하

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만에서

는 장애인 권리 옹호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 내에서 

공존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

야 했지만, 사회복지 문제에 해 그동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1990년  후반은 복지예산의 황금기

라 불리울 정도로 복지예산이 증가했다(Liu 1998). 특히 이 시기는 민진

당의 집권기로, 민주화 세력의 향을 받아 장애인 인권운동과 복지요구 

역시 활발하게 제도화되었다. 장애인 복지 역이 시장화의 역으로 재

편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고, 장애별로 요

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 모두가 아웃소싱 되

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역이기에, 

장애 관련한 단체들이 민 화되기 어려웠다. 이런 서비스가 민 화되고,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Tsai and Ho 

2010, 106).”

1996년 국민당 정부의 지배가 끝나며, 민주화 시기 발전한 여러 사

회운동, 단체들이 점차로 제도화되어가고 전문화되어갔다. 이런 과정에

서 각종의 향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이 생겨났는데, 심신장애자 권리의 

역에서는 잔장연맹은 지속적으로 향력을 확장하고 발전해갔다. 잔

장연맹은 1997년에는 원래 70여 개의 단체가 가입해 있었지만 점차로 

200개 정도의 연맹 단체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2007년경에는 38개의 단

체회원이 발생하고, 만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사단법인으로 발전했다(張

恆豪 2011). 1990년  중반 이후부터는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심신장애

인 관련 입법과 정책활동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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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제정 등에 참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에 한 입법

이 ｢심신장애자권익옹호법｣(2007)으로 개칭이 되었다. 또한 국가 정책 

과정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증진

된 것이다(林昭吟 et al. 2012, 117).

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에는 인권적 요구라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양하게 권리의 언어로 인정이 되며, 요구되기 시작했다. 교육권, 직업

권 등에 한 요구에 이어, 접근권(accessibility)에 한 요구가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공공시설 접근성의 문제가 이동권
12)
의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는데 반해, 만에서는 “무장애환경권(right to barrier free environ- 

ment)”에 한 포괄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만에서 무장애환경에 

한 논의는 1985년 공개토론을 통해, 무장애환경 좌담회에서부터 시작

했다. 정부관료, 심신장애자, 의학계 및 전문연구자 등이 참가해, 생활 

중의 장애, 설계상의 문제, 법률의 성격 등에 한 토의, 독립생활의 의

의에 한 토론을 실시했다. 민간단체들이 상당한 활약을 펼쳤다. 특히 

잔장연맹은 1991년에 무장애환경위원회를 설립하고, 무장애환경을 구현

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姜美華 1999)했다. 무장애환경은 사회에서 심신

장애자(노인, 임신부 등을 포함)에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은 장애인 인권운

동이 장애인단체들만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일반

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소수자 집단과의 연 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1990년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제32조에 새로이 건설하는 공공시설, 

12) 이동권은 접근권(right to accesibility)의 하나로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

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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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활동 장소, 교통수단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공포시행 후 5년 이래 개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잔장연맹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장

애인에 한 무장애환경을 실질화해갔다. 1995년에는 전문가, 심신장애

단체들이 참가해서 무장애환경 설계수첩을 발간하고, 타이베이 및 기

륭시 등이 수첩을 보급하는 활동을 했다(謝東儒 et al. 2005, 304). 한편 

1995년에 린준푸(林俊福)는 만 무장애협회를 설립했는데, 전체 만을 

무장애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무장애’는 물리적 환

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장애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심신장애자들의 

자립자강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일반인이 심신장애자가 당면

하고 있는 사회환경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표
13)
이다. 잔장연맹과 무장

애협회 등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들은 법령규범만으로는 부족하고, 만

의 국회인 입법원조차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지 않는다고 주장

하며, 체험과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운동을 펼쳐갔다. 

5년간의 한시적 기간 내에, 무장애 시설의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하고 정

부 및 지방단체에게 법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독하라고 적극적으로 요

구(姜美華 1999)했다.

이런 무장애운동의 활성화는 사회운동이 발달하고 민주화가 이루어

진 시기에 장애인단체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권리

운동을 조직해나가며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잔장연맹 등 무장애협

회 등 민간단체들은 무장애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공공 시

설에 한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 각종 캠페인을 활성화하며,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콘테스트 등을 실시하며 무장애환경의 개념을 확산시키

13) http://www.tdfa.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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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와 운동 역으로 활동을 확장(Tzheng 2013)하고 

있다. 장애인의 보다 활발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이런 사회통합의 활성화는 시민권의 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운동이 환경운동과 결합하기도 했다. 한센병 요양소인 

낙생원에 살고 있던 한센병력자들에 한 인권운동이 등장했는데, 이는 

원래는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낙생원은 일본 식

민통치하에서 생긴 국립요양소 는데, 1994년 이 지역에 지하철 차량기

지를 건설하려 하며, 낙생원 철거 및 환자들의 이주가 정부에 의해 결정

이 되며, 이에 한 반 운동이 발생했다. 이 인권운동은 환경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경에 환경운동을 하는 학생과 시민단체들이 개입했

고, 이후 만의 인권촉진회(人權促進會)에 도움을 요청해 환경문제와 

인권문제를 결합시켜, 낙생원 보존운동을 펼쳤다. 환자들의 이주가 문제

가 되면서, 전통적 환경에서 거주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2007년

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 가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활발한 운동을 펼친 끝에,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던 한센병력자들은 일부

건물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에 한 주장에 거주권, 환경권에 

한 문제로 연결된 표적인 사례
14)
이다.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동시에 발생하며, 장애인의 기존의 

권리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80년 제정된 장애인복지

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종을 일종의 유보직종으로 규정했지만 

2008년 법원의 위헌재판 판결에서 이는 독점업종이기에 직업 자유권

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 한 유보직종이 폐지되

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업에 종사할 수 없다(非視障者不得

14) 국가인권위원회, 한센인인권실태조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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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事按摩業)”라는 규정에 근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30년 남짓 보호

를 받았지만 이는 2008년 위헌재판 이후 3년의 시효를 두고 독점권은 해

체되었다. 2008년 법원의 위헌 판결을 야기한 것은 2003년 미용실에

서 고객들에게 마사지를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미용실 업주가 이 법

이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헌법재판을 제기한 것(Lin 2010)

이다. 위헌판결이 나온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잔장복리법｣이 제정될 시기에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종사

할 수 있는 별다른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한 

독점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마업의 직업 역 자체가 시각장

애인에게만 특정화되어야 하는 역은 아니며,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역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30여 년 가까이 시각장애인

들이 안마업에 종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없다. 목적과 수단 사이에 실

질적인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보호의 권리에도 위배된

다. 안마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의 문제가 있는데, 만에서는 안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발전해 있는 상황이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집단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의 노동권이 공익이라고 인정하지만, 행정부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해

야지 안마업권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Chen Shin-Min 2011)는 이유로 

인해 위헌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에 해 만의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이 비장애인의 직업권만을 

중시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경쟁만의 문제

가 아니라 보다 심층적으로 심신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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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한 문제라며, 만 사회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노동시장에

서 배제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란 직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자선에 의해서 는데, 심신장애자에 한 노동정책이 없는 상황

에서는 유일한 보장방안(臺灣社會硏究 2011)이었다. 이에 해 노동시장

에서의 고용정책의 재검토란 측면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인의 권리

가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 구조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

시장에서 통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만의 장애인 인권운동은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고, 기존

의 의제들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거친 후, 무장애환경 등 새로운 의제 등

을 설정하거나 혹은 복지서비스적인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기도 하다. 이

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장애에 한 사회적 모델이 확산되었기 때문이

다. 세계적으로는 2006년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이에 

한 국가 차원의 응책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만은 UN에 공식적으

로 소속된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

애를 사회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복지법에서 

권익법으로 명칭이 변화하고 또한 권리개념이 확 되었다.
15)
 국제적 인

권지표에 근거해서 만의 장애인 인권상황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데,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위의 권익보호법은 만 정부가 차별금지법적 성격과 무장

애환경에 한 강조를 통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일환

이다. 만의 경우에는 장애인 인권운동은 시민사회, 민주화운동, 복지

운동과의 긴 한 협력 속에서 운동이 이루어졌다. 설적으로 시각장애인

의 안마사업권에 한 독점이 폐지된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15) 台灣身心障礙者人權指標調查報告(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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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나가며

만의 장애인운동은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이후, 장애인

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제도화된 이후 발생했다. 하지만, 인권규범의 도

입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한 배려가 “민생주의”, “측은지심” 

혹은 “선행”이란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 ｢장애인복지법｣ 제
정을 통해 장애인에 한 법적 규범이 생성되고, 이에 근간해 권리 규범

이 확산되어갔다. 펑치아오 지역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반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운동

이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있던 시점에서 이런 권리

지향이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

은 인권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 역에서도 활발히 활동

하기 시작했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에 한 규제가 폐지되

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은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지역의 단체들이 연합해

서 잔장연맹이란 장애인 연합단체가 설립되고, 이들은 장애인관련법을 

실질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잔장연맹의 활동은 시

민사회 역에서 다른 사회조직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했다. 

또한 활동 초기부터 회원의 모집을 통한 자발적 조직, 재원 마련 등은 

풀뿌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만 장애인단체

의 활동 중 기금회의 활성화는 민간사회의 역량이 장애인계와 결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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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후원, 기부란 방식을 통해 장애인에 

한 권리 존중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에서는 

풀뿌리조직이 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의 조직이 활성화되

어 있다. 민주화, 지방화, 지역화의 경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장애

인 부모연 의 회원이 10,000명을 넘는 상황
16)
이다. 사회민주화와 더불

어 장애인 인권운동이 제도화되어가고, 교육권과 생존권에 한 문제들

이 장애인복지법의 수정을 통해 제도화되어갔다. 이후에는 무장애환경

권, 거주권 등 다양한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무장애환경운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공공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인권운동의 의제를 설정함에 있

어 제도의 수립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운동은 자체적 조직자립에 기반한 생활세계 속의 

중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와 시장화의 이중적 구조변동 속에서 발생하던 장애

인 인권운동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던 장애인의 독점적 

직업 역들은 폐지되었다, 1980년 에는 애국복권 사건을 계기로 복권 

판매업이 종식되었으며, 2007년에는 1980년 이래 인정되어왔던 시각장

애인의 유보직종이었던 안마업이 만 법원 판결로 독점이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만에서도 시각장애인계에서 격렬히 반 를 하긴 했지

만, 특수하게 직업에 한 특권을 주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노동시장에

서의 노동정책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담론이 형

성되어 갔다. 장애인의 인권을 특수한 역에 위치지우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16) http://disable.yam.org.tw/node/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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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 운동계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런 인권운동의 경향은 무장애환경권 운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는데, 사회 환경에 전반에 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주장하면서 활동의 

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노인 등 다른 소수자 집단과의 연

가능성을 열어준다. 

만과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1980년 와 

1990년  상황이 유사한 지점이 많이 존재한다. 장애인에 한 법제와 

사회적 제도가 탈식민화 과정을 거치며 변화했고, 또한 정당성이 약한 

독재정권이 인권 역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서구 유엔체계의 인권규

범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상황이 유사하다. 그래서 1980년  서구유

엔체계에 의거한 인권 개념이 유사한 시점에 도입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만과 한국은 국제인권규범의 이식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이런 

권리주장이 제도화되는 과정 역시, 특정한 사건을 통해 권리주장이 활성

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 유사한 분기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후반부터의 상황은 다소 상이하게 전개된다. 만 

사회는 동성애 인권 등 다양한 권리주장들이 보다 다원적이고 체계적으

로 사회 속에서 수용되는 측면들이 있다. 또한 만사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운동은 만사회운동의 중요한 역으로 인식이 되며 사회운동 역

에서 연구되고 있다. 만의 표적인 시민사회 연구자인 샤오신황은 장

애인 인권운동이 만 신사회 운동의 표적인 운동 중의 하나라고 지적

한 바 있다. 장애인 인권운동을 일종의 만 사회의 사회운동 맥락 속에

서 중요한 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만의 장애인 인권운동이 사

회운동, 민간사회 역에서 상당한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장애인 인권이 사회복지 역의 한 하위분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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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전문화된 역이란 인식이 강한 편이다. 사

회복지학자인 유동철(2005, 31)은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이 중운동으

로서의 성격보다는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 운동단체는 일종

의 “운동산업화”되어 있으며 독점산업으로 변질되어 제도권력의 리인 

역할을 하며 항문화를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인권운동의 이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중운동적 성격을 강화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 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은 자생성을 기

반으로 하는 풀뿌리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

국의 상황 속에서 만 장애인 인권운동의 자생성과 포괄성은 인권운동

의 방향에 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5. 한센인인권실태조사. 
김도현. 2007. 차별에 저항하라: 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 박종철 출판사.

      . 2009. 장애학 함께읽기. 그린비.

박윤철. 2003. “ 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비 리조직의 활성화: 만특색의 기

금회(基金會)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27권 2호.

      . 2012. “ 만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의 변화: 한국과의 비교적 관

점.” 최원식 ․ 백 서 편.  만을 보는 눈: 한국과 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창비.

유동철. 2005. “한국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1권.

정근식 ․ 주윤정. 2013.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복지개념의 형성사.” 사
회와 역사 98호. 



370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9호)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주윤정. 2012. 한국시각장애인 직업권 형성에 한 법사회학적 연구. 서울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진기남. 1996. “ 만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취업실태.” 장애인고용 여름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1996. 비교장애인 복지정책.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Chang, Heng-hao. 2007. “Social Change and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in Taiwan: 1980-2002.” The Review of Disability Studies 3(1․2). 3-19.

      . 2009. “From Housewives to Activists: Lived Experiences of Mothers for 

Dsiability Rights in Taiwan.” Asian Journal For Women’s Studies 15(3). 

Chen, Shin-Min. 2011. “The Reluctance and Contradiction of National Duty 

of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Groups: Rethinking the Case of 

Prohibition against the Non-vision Impaired to Engage in Massage 

Business.” 公法學硏究.

Lin, Chun-Yuan. 2010. “Livelihood v. Equality: A Comparison of Visually 

Impaired Massage Law in Taiwan and Korea.” National Taiwan Uni- 

versity Law Review 5(1).

Oliver, Micheal. 1990. Politics of Disablement. Palgrave Macmillan.

Phillion, Stephen. 2010. “The Impact of Social Movements on Taiwan’s 

Democracy.”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39(3).

Stein, Michael Ahlegy. 2007. “Disability human rights.” California Law Review 

95(1). 75-121.

Tsai, I-lun, and Ming-sho Ho. 2010.An Institutionalist Explanation of the 

Evolution of Taiwan’s Disability Movement: From the Charity Model 

to the Social Model.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39(3). 87-123.

Tzheng, Szu-Yu. 2013. “Evolution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for 



대만 장애인 인권운동(1980년대~2000년대)과 복지권의 형성과정   371

Enforcing Barrier-Free Environment in Taiwan.” Unpublished Manuscript.

Yu, Hon-Yei Annie. 2001. “Who is My Neighbor? Rights to Welfare of the 

Disadvantaged in Taiwan.” Taiwan. East Asia and Copenhagen Commit- 

ment.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江亮演. 2007. 身心障礙者福利. 台北: 松慧有限公司.

姜美華. 1999. 無障碍環境政策發展之硏究. 國立臺灣大社會學硏究所碩士

學位論文.

臺灣慈善 四百年. 2006.

謝東儒 ․ 張嘉玲 ․ 黃珉蓉. 2005. “殘障聯盟發展史.” 社區發展季刊 第109期.

蕭新煌 ․ 林國明. 2000. 台灣的社會福利運動. 台北: 巨流圖書公司.

孫迺翊. 2011. “身心障礙者權益保障法之基本精神及相關爭議問題.” 法律扶

助 第33期.

王國羽. 2008. “聯合國身心障礙者權利公約對我國的啟示.” 社區發展季刊
第123期.

王國羽 外. 2012. 障碍硏究: 理論與政策應用. 巨流.

林萬億. 1995. 臺灣社會福利:民間觀點. 五南圖書出版.

      . 2011. “臺灣社會工作的歷史發展.” 社會工作與臺灣社會. 巨流圖署.

林昭吟 ․ 張恆豪 ․ 蘇峰山. 2012. “障碍立法發展與法律權益.” 障碍硏究: 理

論與政策應用. 巨流.

張恆豪. 2011. “障礙者權利運動的策略與組織變遷: 提供服務作為社會運動的

手段?” 林秀幸編社會運動的年代: 晚近二十年來的台灣行動主義. 
台北: 群學.

周月清 ․ 朱貽莊 2011. “檢視台灣身心障礙福利政策與法案之 歷史進程與變

革.” 社會福利模式—從傳承到創新研討會.

中國(臺灣)立法院圖書資料室 編. 1997. 殘障福利.
中國人權協會. 1984. 殘障同胞人權 座談會紀錄｣. 



372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9호)

      . 2001. 臺灣身心障礙人權指標調查報告.
中華民國殘障聯盟. 2000. 邁向二十一世紀身心障礙福利政策發展藍. 
      . 2011. 殘障年鑑.
杏林子. 2008. 杏林子生命之歌. 九歌出版社.

http://disable.yam.org.tw/book/export/html/592

http://www.enable.org.tw/e-08.php

http://www.tdfa.org.tw/

투고: 2013.9.30   심사: 2013.10.10   확정: 2013.10.22


